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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고작 서른 살이었던 A씨는 미친 듯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왼손

이 떨리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A씨에게 ‘파킨슨병’ 진단을 내

렸다. S전자 평택공장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을 한 지 3년째 되던 해였다. 

업무와 관련성 높은 파킨스병

질병관리청은 ‘국가건강정보포털’ 홈페이지에 파킨슨병 초기 2~3년 동안

을 ‘허니문 기간’이라고 적고 있다. 적은 용량의 약물로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만 허니문 기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몸이 움직이는 ‘이상운동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상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의사로부터 “이미 도파민 세포가 절반 이상 죽은 것 같다”는 말을 들은 A

씨도 2021년 직장을 포기했다. 어쩌다가 자신이 파킨슨병에 걸렸는지 알 

길이 없던 A씨는 여러 검사를 했다. A씨 소변에서 일반인에게 검출되지 

않는 무기비소가 적잖게 검출됐다. 비소는 강한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인

데 A씨는 반도체공장에서 비소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병원에서는 “가족력이 없고 작업환경에서 무기비소에 노출된 것으로 보

여 파킨슨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파킨슨병 환자 뇌척수

액에서 비소 농도가 높다는 점에서 산재가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일하면서 산화질소·불화수소 

등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노출 기간이 길지 않다고 사유를 밝혔다. 

그는 산재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지난 5월 15일 

불승인 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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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인정받기까지의 기나긴 싸움

파킨슨병의 업무상질병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안전보건공단은 파킨슨

병의 직업적 유해요인으로 망간 등 중금속과 알루미늄, 이황화탄소, 일산화

탄소,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인정하고 있다. 농약이나 살충제 같은 복합유

기용제 노출도 파킨슨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미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파킨슨병에 걸려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 사

례도 있다. 2022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만 30세에 파킨슨병에 걸렸던 

노동자가, 2021년에는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에서 11년간 일한 노동자의 

파킨슨병이 각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았다. 삼성전자 노동자는 발병 15년 

만에, SK하이닉스 노동자는 6년 만에 법정 다툼으로 산재가 인정됐다. 지난 

6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3년 가까이 반도체 레이저 제조사와 LED 제조사 

등 중소기업을 다닌 노동자가 파킨슨병을 산재로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건에서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 사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산재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1년에 쉰 날이 단 5일에 불과하

고 회사에서 유기용제 보호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은 점을 유심히 살폈다. 판

사는 “비록 의학적으로는 파킨슨병의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다수의 유기용제 및 유기화합물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것이 원인이 돼 발생 

또는 촉진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결했다. 그 역시 1심 판결까지  

3년 6개월간 질병의 고통을 온전히 홀로 견뎌야 했다. 

산재 인정 후에도 계속되는 고통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받았다 해도 고통은 이어진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금 청구 시효는 최초요양신청일부터 3년에 불과하고 승인도 소급이 돼 보

험범위는 더 좁아진다. 15년 만에 산재로 인정받은 삼성전자 파킨슨병 노동자는 

이로 인해 발병 초기 8년의 치료기간이 보상범위에서 제외됐다. 보상이 가능한 

치료기간도 온갖 증빙서류를 내야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오랜 기간 파킨

슨병을 앓아 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노동자가 수 년 전 다닌 병원

과 약국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류를 작성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파킨슨병과 노동과정 사이 의학적 인과관계를 따지는 데 

너무 깊이 골몰한 나머지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

상하고, 재해노동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산재보상제

도의 본질을 잊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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